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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이 연구의 목 은 학도서 이 학 내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리․유통을 통해 학 교육의 내실화와 

연구경쟁력 강화를 한 핵심시설로서 운 될 수 있도록 법  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 도서 법은 종별 도서 의 에서 보면 공공도서 과 국립 앙도서 에 국한되어 학도서 , 문도

서 , 학교도서 에 해서는 선언 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진흥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세부 으로 학도서  계 법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학도서 진흥법 발의  제정 

과정을 조사․분석하며, 나아가 학도서 진흥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legal or institutional bases of academic libraries 

as the core facility which helps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education and research by collecting, 

managing and providing knowledge resources for universities in Korea. The present ‘Library 

Law’ largely focuses on public libraries and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nd deals with academic 

libraries, special libraries and school libraries in a very limited sense.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e change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cademic libraries are examined, and the 

process of proposing and legislating ‘The Academic Library Promotion Act’ is analyzed. Finally, 

how to proceed to actually legislate ‘The Academic Library Promotion Act’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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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선진국들은 지식정보사회의 발 과 더

불어 국제  지 를 유지 는 발 시키기 

해 국가의 고등교육에 한 새로운 발  방향

을 모색하고 있다. 그 내용의 골자는 국가 인

자원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  

로벌 시 의 리더 육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를 해 미국, 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학도서 을 고등교육기 의 핵심 인 학술 

 연구정보 기반 시설로서 인식하고 있다. 이

러한 국가들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학도서  

발 계획은 스스로 직면하고 있는 주변 환경의 

변화와 문제 에 한 다각  논의를 진행하여, 

개별 학도서  차원에서만 아니라 도서  

련 문직단체, 유  기   정부 차원에서 

략 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4년 

3월 학도서 이 교수와 학생의 교육  연구

를 지원하는 학의 ‘교육기본시설’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 학설립․운 규정’을 개

정하 다. 나아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

도서 을 학술정보의 공유  활용을 통해 국

가인 자원개발을 한 핵심시설로 육성하고

자 노력을 강구해오고 있다(곽동철 2006a). 이

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도서

들은 아직도 공부방이나 일반열람실 심으로 

활용되는 비율이 높거나 심이 큰 것도 사실

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학도서 이 그동안 

지식정보자원의 수집과 유통 등의 측면에서 외

형 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유로서 학도서 의 운 과 련하여 제도

 기반의 미비가 지속 으로 지 되어 왔다. 

행 도서 법은 도서 에 한 기본 인 

법규로서 도서 과 련하여 모법의 역할을 하

고 있다. 하지만, 도서 법은 종별 도서 의 

에서 보면 공공도서 과 국립 앙도서

에 국한된 법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행 도서 법에서는 학도서 , 문도서 , 

학교도서 에 해 구체 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선언 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행 도서 법에서 간과하고 있는 학도서

의 주요한 특성과 역할에 을 맞춘 법제의 

정비가 학도서 계에 가장 시 히 요청되는 

사안으로 두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이미 

학교도서 진흥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

칙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학도서 진흥법도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재 국회에서 심의 에 있다(한국 학도서

연합회 2011).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도서 이 학의 심

장으로서 상을 확보하고, 학도서  운  

환경을 활성화시켜, 그 본래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법  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고자 한

다. 이는 학도서 이 선진국에서와 같이 

학 내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리․유통

을 통해 학 교육의 내실화와 연구경쟁력 강

화를 한 핵심시설로서 운 될 수 있도록 하

기 한 것이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본고에서는 세부 으로 학도서  계 법규

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학도서 진흥법 

발의  제정 과정을 조사․분석하며, 나아가 

학도서 진흥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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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도서  계 법규의 
변화 추이

2.1 통치시기별 도서  정책과 도서 법

우리나라 학도서  계 법규는 통치시기

별 도서 정책과 함께 도서 법의 제․개정과 

불가분의 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

서는 우선 통치시기별 도서 정책과 도서 법 

제정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나아가 학도

서  계 법규의 변화 추이를 고찰하고자 한

다(이병목 2005). 그동안 변화된 우리나라 역

 통치시기별로 주요한 도서  정책 사항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곽병희, 곽동철, 김성

, 김종철 2009).

첫째, 제1-2공화국 시기(1948~1961)로 

복이후 도서  업무는 미군정청 학무국내 문화

과에서 담당하다가 1946년 3월 학무국이 군정

법령 제64호에 의해 문교부로 승격됨에 따라 

정부수립 이후 도서 업무는 문화국 성인교육

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군정기에 

‘박물 ․도서 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

부수립 직제에는 도서 정책을 담하는 조직

을 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내역

시 별
도서  정책 도서  련 법규 도서 법 련 주요사항

제1-2공화국

(1948-1961)

- 미군정청 학무국이 문교부로 승격

- 도서 업무 ‘문화국 성인교육과’ 
련법규 없음

정부수립 직제에 도서  정책 

담 부서 없음

제3-4공화국 

(1961-1981)

- 문교재건 5개년계획 수립

- 교육자치제 부활('64), 이로 인해 공공도서  할

부서 이원화

도서 법 제정('63), 

동법 시행령('65)

- 문 4장: 총칙, 공공/학교 도

서 , 벌칙

제5공화국

(1981-1988)

- 80년  문화정책 발표('81)

- 도서 행정 담부서, 도서 법 개정, 시설과 장서 

확충 등 도서  발 방안 당 정책사업으로 확정('83)

도서 법 개정('87)
- 문 7장: 학/ 문/특수 도

서 , 도서 정보 력망 추가

제6공화국

(1988-1993)

- 정부조직법 개편 문화부 탄생('90)

- 국립 앙도서  문화부 이 ('91)

- 도서  담부서: 교육부 사회교육과 ￫ 문화부 도서

정책과

도서 진흥법 제정

('91)
- 문 8장: 보칙 추가

문민정부

(1993-1998)

- 문화부가 체육청소년부와 통합, 문화체육부로 개편

- 도서 정책과와 박물 과 통합, 도서 박물 과로 

축소

- IMF('97.12)로 조직구조조정 실시 

도서   독서 진흥

법 제정('94)

- 문 10장: 문고, 독서 진흥 

추가

국민의정부

(1998-2003)

- 도서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00)

- 학교도서  활성화 방안 수립('02)

- 학도서  활성화 방안 수립('02)

〃 〃

참여정부

(2003-2008)

- 도서 박물 과 폐지('04) 문화정책 과 국립 앙

도서  이

- 도서 정보정책 원회 설치('07)

- 도서 발 종합계획 수립('07)

도서 법 부 개정

('06)

- 문 9장: 도서 정책 수립 

 추진체계, 지식정보격차 

해소 추가

- 도서 력망, 독서진흥 삭제

<표 1> 통치시기별 도서  정책과 도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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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3-4공화국 시기(1961~1981)로 문

교부는 ‘문교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무

교육을 재차 실시하 으며, 1964년 1월에는 교

육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공공도서 의 할 부

서가 내무부와 문교부로 이원화되었다. 제3공

화국 시기에 도서 계의 가장 큰 정책은 1963

년 10월 도서 법의 제정과 1965년 3월 동법시

행령이 제정․공포되어 도서 정책이 법제화

되는 계기를 마련한 이다(권 찬 2000).

셋째, 제5공화국 시기(1981~1988)로 1981

년 6월 문화공보부는 제5공화국의 ‘80년  문화

정책’을 발표하 다. 이 정책에서 “군단 에 1

개의 도서 을 목표로 연차 으로 도서 을 설

립하여 소규모 지역사회도서 을 설립할 방침”

이라고 의지를 표명하 으며, 이는 정부가 도서

의 요성을 인식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7년 3월 당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은 도서

담부서 설치, 도서 법개정, 시설  장서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서  발 방안을 

당의 정책 사업으로 확정하 다(서혜란 1992).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7년 11월 도서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넷째, 제6공화국 시기(1988~1993)로 1990년 

1월 노태우 통령은 문화정책에 한 담화를 

발표하 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1990년 

1월 문화정책을 담하는 독립된 부서로 문화

부를 신설하 다. 이와 함께 1991년 3월 도서

진흥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교육부 소속

기 이었던 국립 앙도서 이 문화부 소속으

로 이 되었고, 이에 따라 도서  정책  행정

을 담당하는 부서가 ‘교육부 사회교육과’에서 

‘문화부 도서 정책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제6공화국은 도서 진흥법의 제정과 문화부내 

도서  담부서 신설로 외형상 크게 발 하

으나, 내부 으로는 행정의 이원화로 도서  

발 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권 찬 2000). 

다섯째, 문민정부(1993~1998) 시기로 1993

년 3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문화부가 체육청

소년부와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개편되었으

며, 1994년 12월 문화체육부  그 소속 기  

직제 개정에 따라 ‘도서 정책과’가 ‘박물 과’

와 통합하여 ‘도서 박물 과’로 축소 개편되었

다. 한 1994년 7월 문고와 독서 지원을 포함

한 ‘도서   독서진흥법’이 공포되었다. 특히 

1997년 12월 몰아닥친 IMF는 사회 제반 분야

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도서 계에도 외 

없이 조직개편을 통한 인원감축, 산축소 등

의 기 상황을 맞기도 하 다(정동열 2004). 

여섯째, 국민의 정부(1998~2003) 시기로 1999

년 말에 건국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국가

차원의 도서  발 에 한 사항이 언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문화 부에서는 ‘도서

정보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 으며, 2002

년 8월에는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을 한 도서  발  종합계획(2003~2011)’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에서의 도서 정책을 발표하

다. 한 교육인 자원부에서도 2002년 8월 

‘학교도서  활성화 종합방안’과 2002년 11월에 

‘ 학도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 다(조

양, 이재원 2005). 이처럼 도서 정책이 활성화

되는 이면에는 지식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변

화에 따라서 도서 의 새로운 역할에 한 기

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었으며, 한 제7차 교육

과정의 시행으로 인해 자기주도  학습 공간으

로 학교도서 의 역할과 필요성이 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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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참여정부(2003~2008)의 도서 정

책은 국민의 정부 때 도서  정책을 그 로 이

어받은 것으로 생각되나(이용훈 2004), 도서

의 행정조직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참여정부 정부 신 방향에 따라 문화

부의 조직개편안에 ‘도서 박물 과’의 폐

지가 거론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도서

박물 과가 폐지되고, 소  업무 가운데 도

서 발 을 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한 사항, 도서  련 법령 제․개정  법인

련 업무는 문화정책 으로 이 되고, 그 외 도

서  정책 련 업무는 국립 앙도서 으로 이

되었다. 2006년 10월 “도서 을 둘러싼 환경

이 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에 응하며, 

도서 을 국민을 한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

기 한 제도  틀을 마련하기 하여”(한국도

서 회 2006) 도서   독서진흥법을 부 

개정하여 ‘도서 법’을 제정하 다. 2007년 6월 

새로운 도서 법 시행에 따라 도서 정책에 

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하여 

통령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와 동 원

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하여 ‘도서 정보정책

기획단’이 출범하 다(김세훈 2007). 그 산하

에는 문화 부내에 도서  담부서가 폐지

된 후 2년여 만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도서

정책을 통합 으로 조정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

기 해 2과 1 으로 담부서를 신설하 다. 

2.2 학도서  련 도서  법규의 변화

우리나라 도서  계 법규는 도서  정책의 

변화에 따라 1963년 10월에 최 로 도서 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10월에 행 도서 법이 

부 개정되어 지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도

서  계 법규의 제정  개정에 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기 하여 개정사유를 분석한 결

과는 <표 2>와 같다(곽병희, 곽동철, 김성 , 김

종철 2009). 일반 으로 법규라고 하는 사회   

도서 법 향 요인 비고

도서 법(’63.10)
∙국민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해 국내외 도서자료를 수집, 보존, 활용하기 한 도서  역할의 
필요성 두

도서 법 부개정
(’87.11)

∙도서 의 개념을 기존의 소극 인 기능에서 사회 각 분야에 한 지식․정보의 제공, 평생교
육  문화발 에 기여할 수 있는 다원 인 기능수행으로 도서 의 개념 확

∙도서 의 균형 있는 발 과 효율 인 역할 수행을 한 기구 신설  제도 개선의 요구 두

도서 진흥법 제정
(’91.3)

∙도서 이 각종 문화시설과 력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수권의 신장 요구

∙도서  업무의 산화, 표 화  력망을 구축하여 정보 이용과 유통의 활성화에 한 
사회  요구

∙도서 의 획기 인 육성과 발 을 한 종합 인 진흥정책 국가  차원에서 수립․추진 요구

도서   독서진흥법
제정(’94.3)

∙국가 인 차원에서 도서 의 시설  독서의 진흥을 한 책의 요구
∙독서기회 확  제공에 한 국민  요구 

도서 법 부개정
(’06.10)

∙국가 지식인 라의 핵심기반이자 국민의 문화체험․학습공간으로서 도서 의 역할 요청
∙지식정보 활용능력 제고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의 장으로서 도서  역할 요구
∙국민을 한 핵심 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해 필요한 제도 인 틀의 구축 필요성 

두

기존법을 도
서 법과 독
서진흥법으
로 분법함.

<표 2> 도서  계 법규 변화의 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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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궁극 으로 지향하는 바를 성취하기 

한 하나의 제도  수단임과 동시에 다양한 사

회  역학 계가 반 되고 조정되는 사회  결

과물이라는 을 보여 다(김세훈 등 2007). 

마찬가지로 도서 법의 변천과정 역시 각 시기

별 도서 정책이 반 된 도서 법, 도서 진흥

법, 도서 독서진흥법, 면 개정 도서 법 

등으로 변모하면서 도서 의 발 을 제도 으

로 뒷받침하 다.

우리나라 학도서  련 법규도 술한 통

치시기별 도서  정책과 도서 법, 그 변천 과

정에서의 향요인 등에 의해 직․간 인 

향을 받아 미흡하지만 부분 인 변화를 가져왔

다. 학도서  계 법규의 변화 내용은 도서

법 련 조항의 변화와 학교육 련 법규

의 변화로 나 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서 법 련 조항의 변화는 그 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나타났다. 1963년 10월 도서

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학도서 은 독

립된 종으로 정의되지 못하 고, 제3장 학교

도서  련 제25조(설치)  제26조(직원), 제

27조(일반의 이용에의 제공)에 학도서  

련 조항을 두었으며, 학도서 은 학교도서

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 다. 1987

년 11월 도서 법의 면개정으로 <표 3>과 같

이 학도서 이 독립된 종으로 설정되면서 

제4장에 학도서 을 별도의 장으로 추가하

다(곽병희, 곽동철, 김성 , 김종철 2009). 

한 동법 제2조(정의)에서 학도서 을 정

의하고, 제3조( 종)에서 학도서 을 이  

법의 학교도서 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종으

로 규정하 다. 한 제4장 제32조(설치)에는 

학도서  설치 의무를, 제33조(업무)에는 

학도서 이 수행하는 업무를, 제34조(지도․감

독)에는 학도서 이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교육기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명시하 다. 동법 시행령

(1988년 8월) 제3조(도서 시설  자료기 ) 

[별표 1]에서 학도서 의 시설과 자료기 은 

‘ 학설치기 령’과 ‘ 문 학설치기 령’을 따 

도서 법(1987) 도서 진흥법(1991) 도서   독서진흥법(1994) 도서 법(2006)

제1장

총칙

제1조(목 ) 제1조(목 ) 제1조(목 ) 제1조(목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서 의 종류) 제3조(도서 의 종류) 제3조(도서   문고의 종류) 제3조( 용범 )

제4조( 문  특수도서

에 한 용배제)

제4조( 학도서  등의 이

용제공)

제4조( 학도서  등의 이용 

제공)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학도서  등 이용

제공)
제5조(도서 시설․자료)

제5조(도서   문고 시설․

자료)
제5조(도서  시설․자료)

제6조(도서  시설․자료) 제6조(사서직원 등) 제6조(사서직원 등) 제6조(사서직원 등)

제7조(사서직원 등) 제7조(문화시설과 력) 제7조(문화시설과 력) 제7조(도서 의 이용․제공 등)

제4장

학

도서

제32조(설치) 제31조(설치) 제31조(설치) 제5장

학

도서

제34조(설치)

제33조(업무) 제32조(업무) 제32조(업무) 제35조(업무)

제34조(지도․감독) 제33조(지도․감독) 제33조(지도․감독) 제36조(지도․감독)

<표 3> 학도서  련 도서 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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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도록 규정하 으며,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 

등의 배치기 ) [별표 2]에는 사서직원 등의 배

치기 을 명시하 다.

그리고 1991년 3월 제정된 도서 진흥법 제2

조(정의)와 제3조(도서 의 종류)에서도 학

도서 을 독립된 종으로 제시하 다. 동법 

시행령 제3조(도서 시설  자료기 ) [별표 

1]과 제4조(사서직원 등의 배치기 ) [별표 2]

에서 공공  문도서 의 시설, 자료, 사서직

원의 배치기 은 제시하 으나, 학도서 의 

시설과 자료기 , 사서직원의 배치기 은 따로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 다. 그러나 시

행령 부칙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의 [별표 2]

에서 “ 학도서 에 한 사항은 다른 통령령

에서 이에 하여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

다”라고 규정하여 이  도서 법시행령(1988. 

8)에서 제시한 사서배치기  련사항이 효력

을 갖는다고 규정하 다. 따라서 학도서  

시설  자료기 은 ‘ 학설치기 령’  ‘ 문

학설치기 령’을 용하도록 하고, 사서직원 

배치기 은 이후 별도의 통령령이 마련되지 

못한 계로, 1988년 8월에 개정된 ‘도서 법 시

행령’ 제4조 [별표 2]의 사서직원 배치기 이 

용되는 상황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한윤옥, 

김환식, 정 태 2005). 1994년 도서   독서

진흥법의 골격은 학도서 과 련하여 이

법의 체제를 거의 답습하고 있어 변화가 없으

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서 규정한 도서

시설  자료기 , 사서직원의 배치기 도 

이  법과 동일하다.

그리고 2006년 10월 부 개정된 도서 법 

제5조(도서 의 시설  자료), 제6조(사서직

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하 고, 동법 시행령 제3조(도서 의 시설 

 자료), 제4조(사서직원 등)의 [별표 1], [별

표 2]에서 공공  문도서 의 도서 시설  

자료기 , 사서직원의 배치기 을 규정하 으

나 학도서 에 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

았다. 하지만 도서 법 제12조 2항에서 도서

정보정책 원회의 수립․심의․조정사항 의 

하나로 제7호에 “그 밖에 도서 정책을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 다. 

한 동법 시행령 제5조(도서 정보정책 원회

의 수립․심의․조정사항)에서 도서 법 제12

조 제2항 제7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제5호에 “도서 의 시설  자료 기 과 

사서직원 배치기 에 한 사항”을 규정하

다. 미약하기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학도서

의 도서 시설  자료기 , 사서직원의 배치기

에 한 사항은 동 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규정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학도서  사

서직원 배치기 은 별도의 통령령에서 규정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988년 도서 법 시행

령에서 제시된 기 을 용하고 있다. 한 

학도서 의 시설  자료기 은 ‘ 학설치기

령’을 용하여 오다가 1996년 7월 동 기 령이 

폐지되었고, 그 근거규정이 ‘ 학설립운 규정’

으로 체되어 학도서  련 시설  자료기

은 동 규정 제4조(교사) [별표 2], [별표 3]

에서 제시한 규정에 따라 축소 운 되고 있다. 

2.3 학도서  련 학교육 법규의 변화

우리나라 학도서 은 <표 4>에서와 같이 

도서  련 법규와 함께 학교육 련 법규

의 내용 변화에 따라 향을 받아 왔다(곽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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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도서  련 법규 연 도 교육 련 법규

1955.08 학설치기 령 제정

1963.10 도서 법 제정 1963.06 사립학교법 제정

1978.07 문 학설치기 령 제정

1987.11 도서 법 면 개정 1986.05 학교법인정 칙 제정

1991.03 도서 진흥법 제정

1994.03 도서   독서진흥법 1996.07 학설립운 규정 제정

1997.12 고등교육법 제정

2006.10 도서 법 면 개정

<표 4> 학교육 련 법규의 변화

곽동철, 김성 , 김종철 2009). 이에 한 세부

인 내용을 차례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5년 8월 제정된 ‘ 학설치기 령’은 학

도서 의 시설과 자료의 거법령으로 용되

었다. 즉, 동령 제8조(교사)에서는 도서 을 지

원시설로 규정하 으며, 제12조(도서  등)에

서는 도서 의 시설과 자료기 을 규정하 다. 

그 후 1996년 7월 교육개 의 일환으로 ‘ 학설

치기 령’이 폐지되면서 학도서 의 시설  

자료 련 거조항이 사라졌고, 이를 체한 ‘

학설립운 규정’의 시설기 에서 공간기 만을 

규정함으로써 시설과 자료운 에 한 거지

침이 삭제되었다. 

1986년 5월 제정된 ‘학교법인정 칙’은 사

립 학도서  운 에서 도서 의 조직과 직원

운  부분의 거법령으로 용되었다. 그 후 

2005년 5월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사학 운 의 

자율성이 두되면서 학의 자율운 을 도모

하는 방편으로 변화를 모색하던  ‘학교법인

정 칙’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사립 학도

서 계에서는, 거법령의 폐지로 인해 조직과 

직원  시설 운 에서 다소 부정 인 변화를 

상하고 있다. 

1996년 7월에 제정된 ‘ 학설립운 규정’에

서는 재 교육 련 법령  유일하게 학도

서  시설기 을 제시하고 있다. 그 후 2003년 

3월 5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 ‘ 학설립운 규

정’[ 통령령 제18301호]의 제4조(교사) [별표

2]의 교사시설의 구분에서 도서 을 기존의 지

원시설에서 교육기본시설로 규정하 다. 이는 

2003년 국 학도서 회에서 수렴된 의견

을 바탕으로 기존 법규에 비해 학도서 의 

학 내 상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 을 두고 개정

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 규정 제4조 제3항 [별

표 3]에서는 시설의 공간기 을 학문분야별로 

획일 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학도서 의 경

우에 이용자와 장서, 각종 시설을 함께 고려한 

법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1997년 12월에 제정된 ‘고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동법 시행령’ 제2조(학교

설립 등)에서도 학교의 설립에 해 시설 설비 

등 통령령이 정하는 설립 기 을 갖추도록 

규정하 다. 이는 학도서 의 시설  설비 

등과 련된 사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학도서 의 발 을 해 련 내용을 원용하여 

용할 수 있는 법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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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도서 진흥법의 발의  
제정 과정 

우리나라 학도서  련 법규의 변화 추이

를 보면, 해방 이후 기에는 학도서  련 

사항을 도서 법보다는 학교육 련 법규에

서 강조하 다. 하지만, 차츰 도서  련 법규

가 정비되면서, 오히려 최근에는 상기 두 곳 어

디에서도 제 로 규정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이르 다. 즉, 지식정보사회의 개와 함께 선

진국에서와 같이 더욱 요시 되어야 할 학

도서 에 한 법 ․제도  장치가 거의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

겠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 학도서 연합회가 

학도서  련 단체들(국공립 학도서

의회, 한국사립 학교도서 의회, 한국 문

학도서 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학도서 진흥법을 제정하고자 다각 인 시

도를 해오고 있다. 

이와 련하여 2008년 8월 발행․배포한 ｢도

서 발 종합계획 2009～2013｣을 보면, 도서

정보정책 원회와도 긴 한 의를 통해 학도

서 진흥법의 제정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추진과

제로 채택되었다(도서 정보정책 원회 2008a). 

한 2008년 12월 발행․배포한 ｢도서 발 종

합계획(2009～2013) 2009년도 시행계획｣에서

도 과제번호(5-2-1)의 학도서  정책지원체

제 강화와 련하여 4가지 주요 추진사업 가운데 

학도서  발 을 한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 학도서 진흥법 제정’을 최우선 순 의 사업으

로 확정하 다(도서 정보정책 원회 2008b). 

그리고 2008년 하반기에 한국 학도서 연합

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

원의 지원을 받아 학도서 진흥법 제정을 

해 ｢ 학도서  환경개선  활성화를 한 제

도  기반 구축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나

아가 2009년 2월 25일 국회에서 정두언의원이 

동료의원 21명을 표하여 이러한 연구 결과들

을 기반으로 ‘ 학도서 진흥법안’을 표 발의

를 하 다. 이 게 발의된 ‘ 학도서 진흥법안’

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 행 도서 법은 국립 앙도서 과 공공도

서 을 주요 상으로 규정한 법으로, 학도서

과 학교도서 은 기본 인 사항만 선언 으

로 규정되어 있던  학교도서 진흥법이 2007

년 12월 시행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학도서  

련법만 미 제정된 상태임. 

학도서 의 경쟁력이 학경쟁력에 직결

됨에도 정부  학 정책의 사각지 에 놓여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 학이 학도서

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재정  책

무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한 공공도서 은 주로 교양도서와 자녀 교

육을 한 아동도서 등 지역주민의 흥미 주의 

자료에 치 되어 있어 일반 성인의 문  자료

를 이용할 근성이 떨어짐.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고 학도서 을 지역사회 개방을 

확 하기 한 학도서  진흥법의 제정이 필

요함. 

그러므로 학도서 에 하여 국가․지방

자치단체․ 학의 행․재정  책무성을 강화

하고 5년마다 학도서  진흥 기본계획 수립하

며 학도서 에 학술정보지원센터 구축 지원 

 주기 인 평가 실시 등으로 학도서 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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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하고 평생교육기 으로서 지역사회 력  

사를 도모하고자 함.”

이러한 제안이유를 제시하며 발의된 학도

서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모두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한국

학도서 연합회 2011). 각 조별 내용으로는 제1

조(목 )에서 교육  연구기반을 확충하여 

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하여 교육기본시설인 

학도서 의 설립․운 ․지원 등에 한 사

항을 규정하여 학도서 을 진흥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고 명시하 다. 한 제2조(정의)

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의하

다. 그리고 나머지 조별 내용들은 제3조(설치), 

제4조(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 학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계), 제

7조( 학도서 진흥기본계획), 제8조( 학도서

진흥 원회), 제9조( 학도서 운 원회), 

제10조( 담부서의 설치), 제11조(재정지원 지

표로 활용), 제12조(교육  훈련), 제13조( 학

도서  련 회의 설립), 제14조( 학도서  

평가), 제15조(시설  설비), 제16조(사서직원 

등), 제17조(도서  자료), 제18조(학술정보서

비스), 제19조(이용자교육), 제20조( 학도서  

력체제 구축), 제21조(학술정보자원의 리 

 유통), 제22조(지역사회 력  사), 제23

조(권한의 임․ 탁), 제24조(  등의 기

부), 제25조(지도감독)를 포함하 다. 

이 법안은 국회의 차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일부 수정되는 정도의 과정을 거쳐 제정

될 것으로 단하 다. 하지만, 이와 련하여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부 16개 부

처에 법률제정안에 한 의견 조회 결과, 2개 

부처(행정안 부와 법제처)는 극히 일부 내용의 

수정 의견 외에는 지 사항이 없었으나, 뜻하지 

않게 문화체육 부(도서 정보정책기획단)가 

｢도서 법｣을 개정하여 ｢ 학도서 진흥법｣ 내

용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용불가’ 의

견을 제출하면서 법안 제정 자체를 반 하 다. 

이는 도서 정보정책기획단이 술한 도서 정

보정책 원회 원장 명의로 발표하 던 ‘도서

발 계획(2009-2013)’과 그 시행계획의 내용

과 모순되는 의견과 행동을 보여  것이라고 하

겠다. 상기 3개 부처의 주요 쟁 에 한 검토의

견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한국 학도서

연합회 2011).

이러한 문화체육 부(도서 정보정책기획

단)의 뜻밖의 의견으로 인해 학도서 진흥법

의 제정이 늦추어졌다. 그 후 학도서 진흥법

은 다각 인 논의와 <표 5>의 검토의견을 기반

으로 법안의 부분 인 수정을 거쳐 재 국회 

소 원회에서 법규 제정을 한 세부 인 검

토를 시작하 다.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서 계에서도 향후 도서  련 법규의 제정

이나 부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을 비해서라도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규 제정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다. <그림 1>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과정의 차 가운데 국회의원

이 직  발의한 법률안에 해 정부 내 검토 

차를 보여주는 것이다(한국 학도서 연합회 

2011).

술한 바와 같이 2009년 2월 25일 정두언의

원 등이 발의한 ‘ 학도서 진흥법안’의 처리과

정에서 문화체육 부(도서 정보정책기획단)

가 법규제정에 한 반  의견을 제출하여 우

여곡 을 겪게 된 것은 ‘법률안 검토 계 부처



학도서  계 법규 제정에 한 고찰  155

주요 쟁 내용 검토의견

<문화부 법률 제정 반대>

∙｢도서 법｣을 개정하여 ｢ 학도서 진흥법｣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별법으

로 ｢ 학도서 진흥법｣ 제정을 반

<불수용>

∙도서 법 개정 시(’06.10) 도서  종류별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전제

로 개정하 으며 이를 토 로 ’07년 12월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여 

시행 임

∙도서 법 제14조에 의거( 통령 소속)도서 정보정책 원회가 수립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08.7)에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채택하 으며, 

도서 법 제15조에 의하여 수립한 ’09년도 시행계획(’08.12)에 교과부에

서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도록 확정 ․ 발표하 음.

<삭제>

제8조( 학도서 진흥 원회) ① 학도서

에 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교육과

학기술부장  소속으로 학도서 진흥

원회(이하 “진흥 원회”라 한다)를 둔다.

<수용>

<타부처 의견: 행안부>

∙ 앙행정기 에는 그 소 사무의 범 에서 필요한 때에는 통령령으로 

자문기  등을 둘 수 있으므로 대학도서관진흥위원회는 법령에서 삭제하

고 대통령령으로 자문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정부조직법 제4조)

<삭제>

제9조( 학도서 운 원회) ① 학의 장은 

학도서 에 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학에 학도서 운 원회를 둔다.

<수용>

<타부처 의견: 법제처>

∙사립 학의 규제에 해당

<표 5> 주요 쟁 에 한 검토의견

의원발의 <담당>

법제처 규제개 법무담당 실

법제처 검토 소 부처 규제개 법무당당 실

(요청: 메모보고, 이메일, 공지사항)

법률안 검토

계부처 의
담당부서

 

정부입법정책 의회

(의장: 국무총리실 

국정운 실장)

당정 의

(법제처, 소 부처)
담당부서

소 부처 규제개 법무담당 실

국회

(의안과, 상임  행정실)

<그림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정부 내 검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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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한 <그림 2>는 

일반 인 법규 제정 과정으로서, 의원발의 는 

정부제출 법안을 포함하여 국회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입법 과정의 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한국 학도서 연합회 2011). 

(헌법 제52조)
(국회법 제79조)

의원발의 정부제출 (헌법 제52조)

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
 원회 회부 후
 15-20일 후 상정(제59조)

입법 고 (국회법 제82조의2)

문가활용 (국회법 제43조)

제 안 자 취 지 설 명 (국회법 제58조제1항)

문 원 검 토 보 고 (국회법 제58조제1항)

 체  토  론 (국회법 제58조제1항)

연석회의 (국회법 제63조)

소 원회 공 청 회
(국회법 제64조 
 제58조제6항)

(국회법 제58조제2항) 청 문 회
(국회법 제65조 
 제58조제6항)

축  조  심  사 (국회법 제58조제1항)

찬  반  토  론 (국회법 제58조제1항)

원회 제안 (국회법 제51조)

원 회 의 결

법 제 사 법 원 회  체 계 ․ 자 구 심 사 (국회법 제86조)

원 원회 
심사

(국회법 제63조의2)

본 회 의 심 의

법 률 안 정 리 (국회법 제97조)

정  부  이  송 (국회법 제98조)

※ 제정  부개정 법률안은 공청회 는 청문회 개최가 필수사항

<그림 2> 국회 입법 과정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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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도서 진흥법의 제정 방향

지  시 에서 학도서 진흥법을 제정해

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언 할 필요조차 없지

만, 일부 편견을 지닌 정부부처나 단체  기

을 해 몇 가지 사항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그러한 편견들은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 사항으

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학도서 진흥법이 

제정․시행되면 도서 계의 단결을 해치고 도

서 계의 발 에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이다. 둘째는 선진국들이 학도서  계 법규

를 독립 으로 제정․시행하지 않으므로 학

도서 진흥법을 기본법인 도서 법에 포함시키

자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이에 한 세부

인 의견을 기술하고, 나아가 학도서 진흥

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학도서 진흥법의 제정․시행이 도

서 계 발 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을 하려면, 

학교도서 진흥법의 제정․시행 때에도 동일하

게 논리를 개했어야 하며, 이로 인해 도서 계

의 발 에도 걸림돌 상들이 나타났어야 할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실상 기우에 불

과하 으며, 학교도서 진흥법의 일부 내용을 

강화하기 해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원 발의

되기에 이르 다. 다시 말하자면, 도서 기본법

에서 세 히 다루지 못한 종별 도서  계 법

규를 독립 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도서

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발

을 견인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 “도서 ” 련 법규의 통합법화나 개별

법화는 도서 의 황과 시  상황에 맞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각각 장 과 단

을 갖고 있으므로 각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러

한 두 가지 입법유형은 동 의 양면과 같이 서

로 상호보완 인 장 과 단 을 공유하고 있다

고 하겠다. 일반 으로 통합법화의 장 은 도

서  종류에 계없이 도서  련 사항을 총

으로 추진할 수 있고, 도서  련 법률을 

한데 묶어 다룸으로써 리의 편의성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개별법화는 도서 의 유형별 

주무부처에서 목 에 맞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법체계를 손상하지 않고 충분한 내용

을 법률에 담을 수 있다. 한 개별법화는 정책

수단을 지닌 부처와 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집행을 일치시킬 수 있고, 시  상황에 부응한 

련 법률의 개정이 수월한 장 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 법에 학도서 진

흥법의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타 종의 

도서 도 마찬가지로 포함시키는 것이 제되

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 으로 그러한 법

규의 제정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도서  

종별 형평성 면에서도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들을 고려하면서 필자가 청주 학

교 법과 학 최성근 교수와의 몇 차례 담을 

통해 정리한 도서 법과 별개로 학도서 진

흥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사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 ｢도서 법｣은 형식 ․실질 으

로 ‘국립 앙도서 ’과 ‘공공도서 ’에 한 법

률로 볼 수 있으며, 그 외의 종인 ‘학교도서

’, ‘ 학도서 ’  ‘ 문도서 ’에 해서는 

선언 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행 ｢도서 법｣은 제정 당시부터 나머지 

종의 도서 에 해서는 추후 개별법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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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것으로 견되었다고 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 으로 각종 법규는 제정 당시의 

입법수요를 반 하여 단일법으로 만들어지지

만 사회가 발 하고 분화됨에 따라 일반법 내

지는 기본법으로 바 면서 다수의 개별법이 만

들어지고(개별법화),  필요에 따라서는 다수

의 개별법이 다시 단일법으로 통합되는(통합법

화) 과정이 지속 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행 

도서  련 법규로는 ｢도서 법｣이 일반법으

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국회도서 법’과 ‘학

교도서 진흥법’이 각각 개별법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작은도서 지원법안’이나 ‘ 학도서 진흥법안’

도 일반법인 ｢도서 법｣의 체계나 내용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입법수요를 수용하기 한 것

이라고 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체육 부(도서 정보정책기획단)

가 행 ｢도서 법｣에 학도서  진흥 내용을 

삽입하자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도서 법｣에서 학도서 에 해서만 진흥

에 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다른 종의 도서

과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의 입

법 체계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 이러한 제약들

로 인하여 ｢도서 법｣에 학도서 의 실질

이고 효과 인 진흥을 한 실체 ․ 차  사

항들을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넷째, ‘ 학도서 진흥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의 학술연구진흥이라는 차원에서 근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이지, 문화체육 부의 문화 

복지나 정책홍보 차원에서 근할 사안은 아니

라고 하겠다. 한 ‘ 학도서 진흥법’의 제정

은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 하는 것이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며, 향후 국내․외 학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응한 법률의 보완․

개정이 가능하다고 단할 수 있다.

다섯째, 열악한 학도서 의 상을 타개하

고자 추진 인 학도서 진흥법의 제정을 선

진국과 비교하여 다룬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일본, 유럽의 선

진국은 학도서  련 법률을 개별법으로 제

정하여 시행해야 할 기본 인 수 을 훨씬 상회

하 기 때문이다(日本圖書館情報學 硏究委

員  2003;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2000, 2004, 2005). 이를테면, 미국의 

유수한 학교에는 우리나라 학교 앙도서

 규모의 도서 들이 캠퍼스 내에 15～35개

씩 운 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도서  상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하여도 낙후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개별법으로서 ‘ 학도서 진흥법’의 제정 

 시행으로 학도서 이 학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화가 실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학도서  련 단체가 심이 되어 

개별법으로서 학도서 진흥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그동안 우리 정부도 2002년 

11월 ‘ 학도서  활성화 방안 5개년 계획’의 

추진을 포함한 국가  차원에서 다각 인 정책

을 수립하여 시행하 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가 정부차원에서 학도서 을 지식 강국 구

을 한 국가 핵심 기반 시설로 육성․발 시

키기 해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학도서 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학도서  활

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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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1987년 

도서 기본법에 학도서  항목이 독립된 

종으로 포함된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도서  

련 법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내용상 변

화가 없었다. 행 도서 법 역시 동일한 내용

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도서  발 을 

한 제도 인 장치로서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지 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학도서 이 국가 학술정보유통의 

핵심기반이자 학 내 교육  연구의 추기

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주요한 

특성과 역할 강화에 을 맞춘 제도  정비

를 선결해야 할 것이다(곽동철 2006a). 즉, 

학도서 계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창의 이고 능동 인 인재양성을 한 핵심시

설로 학도서 을 육성․발 시킬 수 있도록 

법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학도서 진흥법의 제정을 강구해

야 할 것이다. 그 구체 인 내용으로는 학도

서  진흥의 체계  추진, 학의 교육과 연구 

 학습활동 지원 강화, 학도서 서비스의 

문성 제고, 학술정보자원 공유와 력체제 

강화, 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 등에 

을 맞추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학은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면서 국가나 

개인의 발 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의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선진국들도 유

수한 학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

로의 상을 유지․발 시켜 나가기 해 학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수

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용원 2004; 逸

村 裕. 竹內比呂也 2005). 우리나라 역시 이

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학 내 연구

경쟁력 강화를 한 원동력으로 학도서 의 

역할 강화와 활성화를 주창하기에 이르 다. 

이를 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2년 11월 

‘ 학도서  활성화 방안 5개년 계획’을 필두로 

지속 으로 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학도서 이 학사회의 연구경쟁

력을 견인하는 핵심부서로서 소명을 다하기에

는 제도 인 미비 문제가 지속 인 장애요인으

로 두되어 왔다. 이는 행 도서 법이 모든 

종의 도서 을 수용하는 기본법 하에 학도

서  련 내용을 포 ․선언 으로 규정함

으로써 학도서 의 기본 인 특성인 교수와 

학생들의 교육  연구 활동을 효율 으로 지

원하기에는 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 도서 법과 학교육 련

법을 심으로 학도서  련 법규의 문제  

등을 조사․분석하 고, 이를 토 로 향후 

학도서 이 국가 학술정보유통의 핵심기반이자 

학 내 교육  연구의 추기 으로서의 역

할을 담당하기 해 제도 으로 보완․개선해

야 할 사항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 다. 

더욱이 학도서  계 법규 제정에 한 

학도서 계의 노력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이

에도 이미 학도서 단체 등을 심으로 여러 

차례의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수행하 으며, 

학도서  장 실무자를 상으로 한 워크

과 학도서  법제 련 문가로 구성된 

문가회의를 통해 검증도 실시하여 왔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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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도서 진흥법의 제정은 술한 바와 같

이 국가  차원에서 ｢도서 발 종합계획 2009 

～2013｣과 ｢도서 발 종합계획(2009～2013) 

2009년도 시행계획｣에서도 확정되어 공표된 사

항이다. 따라서 이제는 도서 계가 이러한 연구

들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심으로 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라는 승  차원에서 학도서

진흥법을 제정하는데 함께 노력을 경주하여 결

실을 거두어야 할 시 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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